
■ 본 아파트는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1.22.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
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
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1.22.)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2,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9-30호)]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오니 청약접수 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2018.11.22. 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부산광역시 1년 미
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하
여야 함)[적용지역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
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 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
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
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
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
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
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
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
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
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
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
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 제한 기간 만료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나, 처분 약정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권 최초 계약자는 공급 계약서
의 내용에 따라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만일, 처분하지 않은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되어 최종 매수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
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 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
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
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각각 추첨
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
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
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
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19.12.05.)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
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수도권 : 1년        ②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③제①호, 제②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공급계약 및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 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당 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단지이며, 101동, 102동, 103동은 아파트, 104동은 오피스텔, 기타 부대복리시설(근생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11월 27일(수) 11월 28일(목) 11월 29일(금) 12월 5일(목) 12월 16일(월) ~ 12월 18일(수)

방법 인터넷청약(08:00~17:30)
개별조회(www.apt2you.com) 로그

인 후 조회가능
-

장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18.02.09.)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113세대(다자
녀 특별공급 6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5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 68세대(건설량의 15% 범위),신혼부부 특별공급 45세대(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 발표일[2019.12.05.]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고, 공급 금액(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공동주택의 25%에 대해 (신혼부부 10% 45세대, 다자녀가구 15% 68세대, 총 113세대) 
공급금액(옵션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 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 세대(정당계약일)에 한하여 공급되며, 이후 예비당첨자 및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84.9691A 84.5800B 84.5932C 84.9968D 합계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세대

다자녀가구  - 27 14 14 13 68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 (75%) 18 9 8 10 45

일반공급 (25%) 0 0 0 0 0

합계 45 23 22 23 113

-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아이.맘부산플랜」 대상 세대에서 제외되며,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세대는 113세대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18.02.09.)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113세대(다자녀 특별공급 6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5세대) 중 다

자녀 특별공급 68세대(건설량의 15% 범위),신혼부부 특별공급 45세대(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 발표일[2019.12.05.]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고 선별합니다.
- 위 표와 같이 각 타입별 「아이.맘부산플랜」세대 배정이 되며, 각 타입별 경쟁이 발생 시에는 당첨자 발표일(2019.12.05.)에 해당 경쟁 유형 추첨 대상자를 대상으로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별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 배정 세대 중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각각의 특별공급 미당첨자가 타 유형(다자녀, 신혼부부에 한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추첨하

여 선별합니다.
① 대상 : 「아이.맘부산플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자 중 경쟁 발생에 따른 1차 공개 추첨 후, 「아이.맘부산플랜」 미적용 대상자, (1차 추첨 탈락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일반공급 대상 당첨
자, (본 사항은 「아이.맘부산플랜」 다자녀 특별공급 15% 미달시에 한함.)   ⓒ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 다자
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타 유형(일반,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②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상기 ①번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재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재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 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
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재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추첨 불가 사유 발생에 따른 대리인 참석시, 위임인 – 위임장(재추첨 대리 참석에 대한 업무 위임 업무 자필 기재), 신분증, 인
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임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비시 재추첨에 참석 불가합니다.     ③ 재 추첨시, 「아이.맘부산플랜」 할인 적용 세대는 1차 추첨 세대를 포함하여, 총 113세대(다자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한함.)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따라 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15%로 하향 적용되어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우선공급(75%)을 우선 공급합니다. (단, 우선 공급(75%)이 미달되는 타입은 일반공급(25%)자에게 배정되며, 경쟁 발생시 공개추첨으로 선별합니다.)  또한,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에 선별되는 세대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중 당첨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주체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별하며, 선별되는 세대는 금융결제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 무관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 – 54041호(2019.11.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43-1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4개동 총 450세대 (특별공급 총 195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8세대, 신혼부부 특별
공급 6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 : ㎡, 세대]

구분 84.9691A 84.5800B 84.5932C 84.9968D 합계

총세대수 180 90 90 90 450

일반 180 90 90 90 450

■ 입주시기 : 2023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
영
주
택

2019001021

01 84.9691A 84.9691 31.6678 116.6369 53.4844 170.1213 10.7202 180 18 27 29 5 79 101 4

02 84.5800B 84.5800 32.6529 117.2329 53.2394 170.4723 10.6711 90 9 14 13 3 39 51 2

03 84.5932C 84.5932 28.5209 113.1141 53.2477 166.3618 10.6728 90 9 14 13 3 39 51 2

04 84.9968D 84.9968 29.7092 114.7060 53.5018 168.2078 10.7237 90 9 13 13 3 38 52 2

합계 450 45 68 68 14 195 255 10

※  103동 401호 84D1타입은 84D타입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형태로 계획되나, 설계개요 산출 상 오차보정으로 인해 공급 면적(공용면적, 세대별 대지지분)의 일부가 상이합니다. 또한, 103동 401호(84D1타입)은 84D타입의 최하층 우선 배

정 세대이므로 청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03동 401호(84D1타입)는 계약전 입주자 모집공고의 설계 고지사항과 계약서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691A 84.5800B 84.5932C 84.9968D 합계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4 2 2 2 10

동별 배정 세대수

101동 2 1 1 - 4

102동 2 1 1 - 4

103동 - - - 2 2

※ 103동 401호 84D1타입은 84D타입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형태로 계획되나, 설계개요 산출 상 오차보정으로 인해 공급 면적(공용면적, 세대별 대지지분)의 일부가 상이합니다. 또한, 103동 401호(84D1타입)은 84D타입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이므로 청약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별(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1차 납입후
30일 이내

2020.07.15 2021.01.15 2021.07.15 2022.01.17 2022.07.15 2023.01.16 입주지정일

84.9691A 180
101동(2,3호)
102동(2,3호)

4~5층 8 151,235,520 327,964,480 479,200,000 10,000,000 3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43,760,000

6~9층 16 154,454,640 334,945,360 489,400,000 10,000,000 3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146,820,000

10~19층 40 157,074,120 340,625,880 497,700,000 10,000,000 3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49,770,000 149,310,000

20층 4 162,249,960 351,850,040 514,100,000 10,000,000 4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51,410,000 154,230,000

22~29층 32 164,585,400 356,914,600 521,500,000 10,000,000 42,150,000 52,150,000 52,150,000 52,150,000 52,150,000 52,150,000 52,150,000 156,450,000

30~49층 80 166,794,600 361,705,400 528,500,000 10,000,000 4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158,550,000

84.5800B 90
101동(1호)
102동(1호)

4~5층 4 144,197,640 312,702,360 456,900,000 10,000,000 3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45,690,000 137,070,000

6~9층 8 147,448,320 319,751,680 467,200,000 10,000,000 36,720,000 46,720,000 46,720,000 46,720,000 46,720,000 46,720,000 46,720,000 140,160,000

10~19층 20 150,067,800 325,432,200 475,500,000 10,000,000 3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47,550,000 142,650,000

20층 2 155,275,200 336,724,800 492,000,000 10,000,000 3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47,600,000

22~29층 16 157,642,200 341,857,800 499,500,000 10,000,000 3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49,950,000 149,850,000

30~49층 40 159,819,840 346,580,160 506,400,000 10,000,000 4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151,920,000

84.5932C

45 101동(4호)

4~5층 2 151,835,160 329,264,840 481,100,000 10,000,000 38,110,000 48,110,000 48,110,000 48,110,000 48,110,000 48,110,000 48,110,000 144,330,000

6~9층 4 154,991,160 336,108,840 491,100,000 10,000,000 39,110,000 49,110,000 49,110,000 49,110,000 49,110,000 49,110,000 49,110,000 147,330,000

10~19층 10 157,515,960 341,584,040 499,100,000 10,000,000 3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149,730,000

20층 1 162,534,000 352,466,000 515,000,000 10,000,000 4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22~29층 8 164,806,320 357,393,680 522,200,000 10,000,000 4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156,660,000

30~49층 20 166,920,840 361,979,160 528,900,000 10,000,000 4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52,890,000 158,670,000

45 102동(4호)

4~5층 2 150,730,560 326,869,440 477,600,000 10,000,000 37,76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47,760,000 143,280,000

6~9층 4 153,886,560 333,713,440 487,600,000 10,000,000 38,760,000 48,760,000 48,760,000 48,760,000 48,760,000 48,760,000 48,760,000 146,280,000

10~19층 10 156,411,360 339,188,640 495,600,000 10,000,000 3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49,560,000 148,680,000

20층 1 161,429,400 350,070,600 511,500,000 10,000,000 4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51,150,000 153,450,000

22~29층 8 163,701,720 354,998,280 518,700,000 10,000,000 4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51,870,000 155,610,000

30~49층 20 165,816,240 359,583,760 525,400,000 10,000,000 42,540,000 52,540,000 52,540,000 52,540,000 52,540,000 52,540,000 52,540,000 157,620,000

84.9968D

45 103동(1호)

4층 1 149,689,080 324,610,920 474,300,000 10,000,000 3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142,290,000

5층 1 149,689,080 324,610,920 474,300,000 10,000,000 3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47,430,000 142,290,000

6~9층 4 152,876,640 331,523,360 484,400,000 10,000,000 3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48,440,000 145,320,000

10~19층 10 155,401,440 336,998,560 492,400,000 10,000,000 3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49,240,000 147,720,000

20층 1 160,514,160 348,085,840 508,600,000 10,000,000 4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50,860,000 152,580,000

22~29층 8 162,818,040 353,081,960 515,900,000 10,000,000 4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51,590,000 154,770,000

30~49층 20 164,964,120 357,735,880 522,700,000 10,000,000 42,270,000 52,270,000 52,270,000 52,270,000 52,270,000 52,270,000 52,270,000 156,810,000

45 103동(2호)

4~5층 2 150,793,680 327,006,320 477,800,000 10,000,000 3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143,340,000

6~9층 4 153,981,240 333,918,760 487,900,000 10,000,000 38,790,000 48,790,000 48,790,000 48,790,000 48,790,000 48,790,000 48,790,000 146,370,000

10~19층 10 156,537,600 339,462,400 496,000,000 10,000,000 3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48,800,000

20층 1 161,618,760 350,481,240 512,100,000 10,000,000 41,210,000 51,210,000 51,210,000 51,210,000 51,210,000 51,210,000 51,210,000 153,630,000

22~29층 8 163,954,200 355,545,800 519,500,000 10,000,000 4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155,850,000

30~49층 20 166,100,280 360,199,720 526,300,000 10,000,000 4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157,890,000

※ 103동 1호 라인 4층(103동 401호) 84D1타입은 84D타입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형태로 계획되나, 설계개요 산출 상 오차보정으로 인해 공급 면적(공용면적, 세대별 대지지분)의 일부가 상이하나, 103동 401호(84D1타입)와 103동 501호(84D타입)의 분양금액은 동일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691A 84.5800B 84.5932C 84.9968D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
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
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 별 대지지분은 주택형 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
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
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
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과 관련해 ㈜무궁화신탁(시행수탁사)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련 표준사업 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개발사업의 분양대금채권(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합니다)을 “주택도시보
공사”에게 양도합니다. ㈜무궁화신탁(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사)은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ㆍ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84.9691A 84.5800B 84.5932C 84.9968D 합계

일반(기관추천)

장애인 7 3 3 3 16

국가유공자 등(국가보훈대상자 포함) 8 3 4 4 19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0 0 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1 4

중소기업근로자 1 1 1 1 4

다자녀가구 27 14 14 13 68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75%) 22 10 10 10 52

일반공급(25%) 7 3 3 3 16

노부모부양자 5 3 3 3 14

합계 79 39 39 38 19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45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건,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제2호의2(국가유공자), 제3호(국가보훈대상자), 제4호(5·18민주유공자),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제6호(참전유공자), 제8호(장기복무제
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특별
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
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
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
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아이.맘부산플랜」 배정세대 중 일반 특별공급 미달 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미당첨자가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추첨하여 선별합니다.
① 대상 : 「아이.맘부산플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자 중 경쟁 발생에 따른 1차 공개 추첨 후, 「아이.맘부산플랜」 미적용 대상자, (1차 추첨 탈락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일반공급 대상 당첨자, (본 사항은 「아이.맘부산플랜」 다자녀 특별공급 15% 미달시에 한함.)        ⓒ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타 유형(일반,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②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상기 ①번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     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재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
해 안내 예정이며, 재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 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재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추첨 불가 사유 발생에 따른 대리인 참석시, 위임인 – 위임장(재추첨 대리 참석에 대한 업무 위임 업무 자필 기재),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임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비시 재추첨에 참석 불가합니다.

③ 재 추첨시, 「아이.맘부산플랜」 할인 적용 세대는 1차 추첨 세대를 포함하여, 총 113세대(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함.)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68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18.02.09.) 심의 결과를 반영, 공급세대수의 15%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다른 지역
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거주 신청자가 광역권(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광역권(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
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함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 증명서, 유산·낙태 관
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
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입주예
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아이.맘부산플랜」 배정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당첨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추첨하여 선별합니다.
① 대상 : 「아이.맘부산플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자 중 경쟁 발생에 따른 1차 공개 추첨 후, 「아이.맘부산플랜」 미적용 대상자, (1차 추첨 탈락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일반공급 대상 당첨자, (본 사항은 「아이.맘부산플랜」 다자녀 특별공급 15% 미달시에 한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타 유형(일반,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②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상기 ①번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재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재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 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재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추첨 불가 사유 발생에 따른 대리인 참석시, 위임인 – 위임장(재추첨 대리 참석에 대한 업무 위임 업무 자필 기재), 신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수임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비시 재추첨에 참석 불가합니다.

③ 재 추첨시, 「아이.맘부산플랜」 할인 적용 세대는 1차 추첨 세대를 포함하여, 총 113세대(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함.)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
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
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
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68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18.02.09.)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

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

우 130%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
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
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
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아이.맘부산플랜」 배정세대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추첨하여 선별합니다.
① 대상 : 「아이.맘부산플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 중 일반공급 대상 당첨자,        ⓑ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②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상기 ①번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재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

해 안내 예정이며, 재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 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
석 시, 재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추첨 불가 사유 발생에 따른 대리인 참석시, 위임인 – 위임장(재추첨 대리 참석에 대한 업무 위임 업무 자필 기재),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임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

당 서류 미비시 재추첨에 참석 불가합니다.
③ 재 추첨시, 「아이.맘부산플랜」 할인 적용 세대는 1차 추첨 세대를 포함하여, 총 113세대(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함.)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30% 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
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이상 가구 소득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N-8)]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

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
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① 견본주택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2호(2018.5.8.)]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14세대, 배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
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아이.맘부산플랜」 배정세대 중 노부모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당첨자가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추첨하
여 선별합니다.

① 대상 : 「아이.맘부산플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우선공급 대상자 중 경쟁 발생에 따른 1차 공개 추첨 후, 「아이.맘부산플랜」 미적용 대상자, (1차 추첨 탈락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일반공급 대상 당첨자, (본 사항은 「아이.맘부산플랜」 다자녀 특별공급 15% 미달시에 한함.)         ⓒ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였으나, 타 유형(일반,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②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상기 ①번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재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재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 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재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재추첨 불가 사유 발생에 따른 대리인 참석시, 위임인 – 위임장(재추첨 대리 참석에 대한 업무 위임 업무 자필 기재), 신분증, 인
감증명서, 인감도장, 수임인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비시 재추첨에 참석 불가합니다.

③ 재 추첨시, 「아이.맘부산플랜」 할인 적용 세대는 1차 추첨 세대를 포함하여, 총 113세대(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함.)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결정방법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 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일 주택형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

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

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발표 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 사실 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다음날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인터넷 취약자인 경우에만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방문청약신청 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

니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
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인터넷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신청 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5조,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 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
주자(당첨자) 선정 후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금융결제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결과 청약자격 착오 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
첨 및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신청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등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청약제도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오신청에 따른 책임
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
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동·호수를 배정)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
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 및 예비입주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
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등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예금 지역 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신청 가능         ④ 입주자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1순위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 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않은 자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 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
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시간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

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

에게 우선공급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9.11.22.)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

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
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85㎡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19.11.22.)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주

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전 주택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분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

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보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

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

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
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
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
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

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3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

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입주자모집공고


